
개포주공 1단지 재건 비사업  비 역 지 에 한 청원

심 사 보 고 서
 

2012.06.25

도시 리 원회

1.경 과

◦ 청 원 자 :강남구 개포동 660-147동 502호 고종술외 1,000명

◦ 소개의원 :김 기 (문화체육 원회)

◦ 수일자 :2012.3.29(16번)

◦ 회부일자 :2012.4.2

◦상정 의결일자:제237회임시회제1차도시 리 원회(2012.4.25상정․보류)

제238회정례회제3차도시 리 원회(2012.6.25상정․채택)

2.청원요지

○ 본 청원은 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계류 에

있는 「개포 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(안)」

에 해 도시계획 원회에 상정된 원안 로 조속히 가결해 것을 요청

하는 내용임.

-청원인들은 련 법규 수 개포택지지구 제1종지구단 계획에서의 권

장사항을 수용하고,평형선호도에 한 주민 의사 등을 반 하여 소형주

택 건설비율을 20% 확보하고,부분임 를 85제곱미터 과 부분에서

44세 를 확보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련

차를 이행하고 있는 바,시 도시계획 원회에서 「개포 주공1단지 주택재



건축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(안)」을 심의할 경우 상정된 원안

로 가결하여 것을 요청하고 있음.

3.소개의원 청원 소개 요지(김 기 의원)

○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재개발이나 뉴타운사업과는 다르게 주민들이 재산

을 출자해서 평형 확 주거안정을 목 으로 진행하는 민간주도 사업

이며,「개포 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(안)」은

법령과 시조례를 수하고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최 한 반 하여 소형주

택을 확보하고 최 로 도입되는 부분임 도 극 수용하는 등 공공성을

확보하여 수립한 계획임.

○ 따라서 도시계획 원회에서 심의 정 는 계류 에 있는 본 정비계획

안을 상정안 로 조속히 가결하여,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

주민의 열망을 반 하고 나아가 서울시 주택정책의 일 성과 지속성을 확

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민들의 청원에 동의하여 이를 소개함.

4.검토보고 요지(수석 문 원 김종식)

   청원의 내용 배경

○ 본 청원은 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계류 에

있는 「개포 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(안)」

(이하 “정비계획안”이라 함)에 해 강남구청에서 제출한 원안 로 도시계

획 원회에서 가결해 것을 요청하는 사안으로서,2012.3.29일

수되어 2012.4.2일 우리 원회에 회부됨.



<개포 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청원의 추진경 >

-2003.06.23:안 진단 통과

-2003.10.14:개포1동 주공아 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

-2011.06.23:개포택지지구 제1종지구단 계획 결정(변경)고시

-2011.07.08:개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

(안) 수(조합→구)

-2011.08.19~ 09.19:주민공람

-2011.08.22:주민설명회

-2011.10.06:구의회 의견청취(의견없음)

-2012.02.14: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안 결정 신청 (구→시)

-2012.03.29:청원 수

-2012.04.04:도시계획 원회 심의 (심의결과 -보류 :소 원회에서 심사)

○ 정비계획안은 강남구청장이 주민공람,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

2012.2.14일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 고,2012.4.4일 도시계획 원

회에 처음으로 상정․심의되었으며,심의 결과 소 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

하는 것으로 하여 보류되었음.

○ 심의 인 정비계획은 도시계획시설계획,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,건축

물의 주용도․건폐율․용 률․높이에 한 계획,기존 건축물의 정비․

개량에 한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(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

같은 법 시행령 제13조),청원사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주용도․건폐

율․용 률․높이에 한 계획 주택의 규모 규모별 건설비율 계획을

원안 로 가결해 것을 요청하는 내용임.

-개포주공1단지 정비계획안의 주택 규모별 건설계획은 60제곱미터 이하(46㎡,

59㎡)주택이 체 세 수 비 20.2%(1,282세 ),60제곱미터 과~85

제곱미터 이하 주택 40%(2,530세 ),85제곱미터 과 건립분 39.8%(2,528)

임.1)정비계획안에서 정한 소형주택은 1,282호로 이는 기존주택 5,040호의

25.4%,계획세 수(6,340호)의 20.2%에 해당함.



○ 개포시 아 트,개포 2,3,4단지의 주택재건축 추진 황

-2011.06.23: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 계획 변경 결정

-2011.11.16:도시계획 원회 심의 :보류

․소 원회 :제1차(‘11.12.08),제2차(’12.02.09),제3차(‘12.3.28)

<개포1주택재건축정비계획 주택규모별 건설계획안>

분
전용 적

(㎡)

대 ( 대)
(%) 연 적

(㎡)
(%)

소형 분양 소계

전용 

60㎡ 하

46 107 73
1,282

2.8
20.2

60.2

12,031 1.6

51.0 
59 286 816 17.4 89,273 11.9

전용 60초과 

~ 85㎡ 하
84 - 2,530 2,530 40.0 279,894 37.5

전용 

85㎡초과

101 - 762

2,528

(44)

12.0

39.8

96,904 13.0  

49.0 

112 - 1,110 17.5 155,289 20.8  

125 - 388 6.1 61,645 8.2  

156 - 154 2.4 29,343 3.9  

168 - 114 1.8 23,318 3.1  

합계 6,340(44) 100.0 747,697 100.0

※ (  )의 세대수는 부분임대 세대수

-참고로, 청원 상지 외 개포택지개발지구 내에 치한 개포 시 ,개포

2,3,4단지도 재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이들 단지에 해서도

이미 2011.11.16일 도시계획 원회 심의에서 소 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

로 보류되어 재는 제3차 소 원회(2012.3.28)까지 개최한 상태임.소 원

회에서 소형주택의 확보계획은 단지별 특성과 형평성,공 규모별 부담 등을

고려하여 주민․구․시의 의를 거쳐 다시 소 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

되었음.그 외 4개 단지의 소형주택은 각각 20%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

계획되어 있음.

1) 개포택지개발지 (공동주택) 1 지 단 계획(2011. 6. 23)에 는 형주택  비계획수립

시 규 를 다양하게 계획( 시: 주거  40~59㎡)하고, 아 트는 개발계획 

수립시 도 하여야 하 , 비  60~85㎡, 85㎡ 상 수  20% 상 확보하는 것  하

고 .( 울특별시 고시 2011-167호)



○ 소 원회 심의결과

-소형주택의 확보계획은 단지별 특성과 형평성,공 규모별 부담 등을 고려하

여 주민․구․시의 의를 거쳐 소 원회 자문 후 도시계획 원회 상정

구분
기존세 수 공 규 모

최고층수
(평균층수)

정비계획용 률

계획세 수
(장기 세포함)

기존(세 ) 계획(세 ) 상한용 률
(장기 세 %)

개포
시

1,970  60㎡미만(1,780)

 60~85㎡ (190)

 85㎡초과   (0)

 60㎡미만 (476)

 60~85㎡(1,002)

 85㎡초과  (698)

21.9%

46.0%

32.1%

최고 35층

(평균21.6층) 

230%

2,176
(장기 세134)

249.99%
(장기 세9.99%)

개포
2단지

1,400  60㎡미만 (860)

 60~85㎡ (540)

 85㎡초과   (0)

 60㎡미만 (628)

 60~85㎡ (495)

 85㎡초과 (713)

34.2%

27.0%

38.8%

최고 35층,

(평균21.6층)

230%

1,836
(장기 세106)

249.99%
(장기 세9.99%)

개포
3단지

1,160  60㎡미만(1,160)

 60~85㎡   (0)

 85㎡초과   (0)

 60㎡미만 (332)

 60~85㎡ (456)

 85㎡초과 (478)

26.2%

36.0%

37.8%

최고 35층

(평균21.6층)

230%

1,266
(장기 세86)

249.99%
(장기 세9.99%)

개포
4단지

2,840  60㎡미만(2,840)

 60~85㎡   (0)

 85㎡초과   (0)

 60㎡미만 (758)

 60~85㎡(1,680)

 85㎡초과 (780)

23.6%

52.2%

24.2%

최고 35층

(평균21.6층)

230%

3,218
(장기 세210)

249.99%
(장기 세9.99%)

개포
주공
1단지

5,040  60㎡미만(5,540)

 60~85㎡   (0)

 85㎡초과   (0)

 60㎡미만 (1,282)

 60~85㎡ (2,530)  

 85㎡초과 (2,528)  
(44:부분임 )

20.2%

40.0%

39.8%

최고 35층

(평균21.6층)

230%

6,340
(장지 세393)

249.99%
(장기 세9.99%)

   주요 사안에 한 의견

○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주택규모별 건설계획은 국토해양부 고시 서울

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60평방미터 이하는 계획세 수

비 20% 이상,85평방미터 과주택은 40% 이하로 계획하도록 하되

구체 인 정비계획은 구청장의 입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를

거쳐 시장이 결정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.

<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>

제13조의3제2항 국토부 고시,서울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0조

  

60㎡ 하 60 ~ 85㎡ 하 85㎡ 초과

20% 상 40% 상 40% 하



○ 청원인들은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련 법규에 따라 20% 이상 확보하 고,

개포택지지구 제1종지구단 계획에서 권장하고 있는 부분임 아 트도 일

부 수용하여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만큼,도시계획 원회 는 서울시에서

소형주택 확보비율을 높이도록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민간사업에

한 지나친 개입이며,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

고 있음.

○ 주택재건축사업이 민간(조합)의 재무부담으로 행해지는 사업임을 감안할

때 계법규에서 정한 사업계획 기 을 과도하게 강화하여 소형주택 비

을 큰 폭으로 높일 경우 사업성 여하에 따라 조합원의 비용부담으로 민간

의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고,이럴 경우 거주민의 주거환경도 개선되기 어

렵다는 에서 정비계획은 민간조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 안에서 결정

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다만,주택재건축 정비계획 한 도시계획 행 로 시장은 이를 결정함에 있어

계획 재량을 갖고 있고,청원지를 포함한 개포 택지개발지구 일 체가 재

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개포주공1단지 정비계획안이 개포

체 택지지구의 단지별 특성과 공 규모에 따른 단지별 주민 부담 ,단지간

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었는지 단할 필요가 있겠음.

○ 한편,국민이 가지는 청원권은 보호받아야 할 마땅한 국민의 권리이나

번 청원과 같이 도시계획 원회에 상정․심의 정이거나 심의 계류

인 도시 리계획안에 해 청원을 수하여 심사하는 경우 이에 한 처

리방안에 해서도 면 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

5.질의 답변 요지 :생략

6.토론 요지 :생략

7.소 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해당 없음.

8.심사결과 :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.

(출석 원 원 찬성)

9.소수의견의 요지 :생략

10.의견서 :별첨



의 견 서

  청 원 명

○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에 한 청원

  채택의견

○ 본 청원은 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계류 에 있

는 「개포 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(안)」

(이하 “정비계획안”이라 함)의 내용 주택의 규모 규모별 건설비율

계획을 강남구청에서 제출한 원안 로 도시계획 원회에서 가결해 것을

요청하는 사안임.

○ 정비계획안에 따르면,소형주택 건설비율을 련 법규에 따라 20% 이

상 확보하 으며,개포택지지구 제1종지구단 계획에서 권장하고 있는

부분임 아 트도 일부 수용하 고,주택재건축사업이 민간(조합)의

자 부담으로 행해지는 사업이라는 을 감안할 때 계법규에서 정

한 사업계획 기 을 과도하게 강화하여 소형주택 비 을 큰 폭으로 높

일 경우 사업성 여하에 따라 조합원의 비용부담으로 민간의 사업을 지

연시킬 수 있고,이럴 경우 거주민의 주거환경도 개선되기 어렵다는

에서 정비계획은 민간조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 안에서 결정함

이 타당하다고 .이에 개포주공 1단지 정비계획에서 제시한 소형주

택 건설비율의 범 에서 향 인 검토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

본 청원을 채택하 음.



청 원 요 지 서

수번호 16 수년월일 2012.3.29.

청 원 인 고종술 외 1,000명 (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660-147동 502호)

소개의원 김 기 의원 (새 리당,강남구 제4선거구)

건 명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에 한 청원

소 원 회 도시 리 원회

《요 지》

○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하여 당

서울시와 강남구가 의하고 주민의사가 반 된「정비구역 지정

계획안」으로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를

통과시켜 것을 요청함

-당 지구단 기본계획결정고시 :소형-20%, 형-40%, 형-40%

(고시 제2011-168호,2011.6.23)


